
          

          

[법무법인 민후 변호사] 우리 형법은 제307조에서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. 

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

금에 처해지며(제1항),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

역,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(제2항). 

이러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

므로(제312조 제2항), 범죄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고소할 수 없는 친

고죄와는 다르다.

단순한 명예훼손의 태양보다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행위로는 형법 제30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판물 

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있다.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

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(제1항), 출판물에 의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

여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,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

처해진다. 

이처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것은, 매체의 특성상 다른 사람들에게 쉽

게 더 전파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커질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.

  

그러나 오늘날 신문,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보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정

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일 것이다.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게시판 기능을 이용하거나, 커뮤니티 웹

사이트에서 의견을 교환할 때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

을 드러내거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

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된다.

[읽어보기 #44]

사이버 명예훼손의 처벌과 성립조건 (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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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법위반(명예훼손)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

(제1항), 허위 사실에 의한 정보통신망법위반(명예훼손)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, 10년 이하의 자

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보다 더 중한 처벌을 하고 

있다. 이는 아무래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가 전파성이 커서 피해자의 피해가 커질 수 

있기 때문으로 보인다.

  

그렇다면, 어떤 경우에 정보통신망법위반(명예훼손)죄로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을까? 인터넷에서 

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언사가 있었다면 무조건 고소가 가능한 것일까? 

다음 편에서는 정보통신망법위반(명예훼손)죄로 피해 사실을 고소하기 위해서 문제가 되는 쟁점별로 

설명하도록 하겠다.

*본 자료 또는 기타사항에 대해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실 경우, 

아래 연락처나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시면 담당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Tel. 82-2-532-3483

Fax. 82-2-532-3486

h i@ m inw ho.kr

http://w w w .m inw ho.kr


